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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제안이유

○ 최근 사회적 이슈로 떠오른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예방을 위하여

서울시는 ‘전 월세종합지원센터’를 확대 및 개편하여 운영하고 있

으며, 임차인 보호 등을 위해 주택임대차ㆍ금융지원, 전세가격 상담,

전세사기 법률지원서비스 등을 적극적으로 제공하고 있음.

○ 그러나 전 월세종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대한 법적근거가 미비

하므로, 관련 조례에 근거를 두어 해당 센터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

운영을 도모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가. 시장이 전 월세종합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

함(안 제25조제1항)

나. 전 월세종합지원센터의 사무를 규정함(안 제25조제2항)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주거기본법」



다. 기타 : 신 구조문 대비표








